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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 문 
 ꠧꠧꠧꠧꠧꠧꠧꠧ

  가.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해 국회법 제44조의 

규정에 의거, 「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 원회」를 구성한다.

  나. 원수는 20인으로 한다.

  다. 특별 원회의 활동기한은 2003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. 

 제안이유 
 ꠧꠧꠧꠧꠧꠧꠧꠧꠧꠧꠧ

동계올림픽은 세계인의 이목이 집 되는 국제  스포츠 제 으로써 

세계의 평화와 인류공 에 크게 기여하게 됨.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0년 

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해 노력한 결과 2002년 8월 28일 IOC로부터 

「공식후보도시」로 선정되었음.

특히,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남․북 계에 있어서도 

평화통일의 직․간 인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되어 IOC가 지향하는 

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할 뿐 아니라,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

도약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상됨.

따라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 유치를 국회차원에서 극 

지원하기 하여 동 특별 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



